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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환경국

주거정비과



- 종 암 제 7주 택 재 개 발  조 합 설 립 추 진 위 원 회  -

사 용 비 용  사 전 검 토 용 역  발 주 계 획

 우리구 종암동 9-31일대『종암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의 승인취소된 추진위원

회로부터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어,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상정 이전에 

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사용비용 사전검토용역을 의뢰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

검증코자 함

Ⅰ 관련근거관련근거관련근거
‘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2제4항 및 시행령 제27조의3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 ~ 제15조의6

Ⅱ 신청개요
‘

위    치 : 성북구 종암동 9-31번지 일대

신 청 인 : 정영성 前추진위원장 (토지등소유자 430인)

구역면적 : 52,428㎡

추진위원회 승인일자 : 2009.08.28.

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자 : 2014.05.22.

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일 : 2014.11.11.

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: 577백만원

      

Ⅲ 추진경위
‘

2006.03.23 :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(재건축부문) 수립

2006.10.10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(위원장:나영기)



2009.04.30 :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(재건축사업→재개발사업)

2009.08.28. : 추진위원회 변경승인(재건축→재개발, 위원장 : 정영성)

2014.05.22.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
2014.11.13. :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
Ⅳ 사전검토용역 발주계획사전검토용역 발주계획사전검토용역 발주계획
‘

용 역 명 : 종암제7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

검토용역

용역금액 : 금3,000,000원

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간

방    법 : 수의계약(1인)

관련근거 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

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공사, 물품의제조 및 용역

계약당사자 : ㈜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 백준

수의계약사유 

- 추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소액계약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채택을 방지하고자

해당용역의 기실적(명륜4구역 등)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코자 함.

Ⅴ 향후일정향후일정향후일정
‘

사전검토용역 발주 및 계약의뢰

계약 및 용역착수. 끝.


